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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시세 95%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니”보도 관련

□ “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올해 7월

17일 시행 예정으로, 보도에서 예시된 사업지구의 수익률은 

공공성강화가 적용되기 이전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의 수익률입니다.

□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

뉴스테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,

ㅇ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청년․신혼부부 등 

주거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의 85%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등

기본적인 공공성을 적용할 예정이며,

ㅇ 사업장 여건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를 추가적으로 확대*

해나갈 계획입니다.

* 특별공급 비율(20% 이상), 임대료 추가인하(시세의 70%), 장기임대유도(8년 이상)

<보도내용 (4.10, 경향신문)>

◆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,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와 다를바 없다.

-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이익률 보장

- 임대료도 시세의 95% 수준으로 임대료를 시세의 80% 이하로 책정하는

세계적 수준에 미달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

간임대정책과 박송이 사무관(☎ 044-201-447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